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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2017년 납세자 투명성 및 공정성 법을 통해 납세자와 주 세무 기관 간의 세금 
분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
조세심판국(OTA)이 설립되습니다. OTA는 주 세무 기관과 별개로 독립된 
기관입니다. OTA는 오로지 세금 분쟁의 심판에 전념하며, California 납세자의 
세금 항소를 결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이나 목적이 없습니다.
일반적인 OTA 항소 규정
OTA에 제기하는 항소는 납세자가 법원에 가지 않고 행정적으로 주 세무 기관과의 
세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기회입니다. 일반적으로 주 세무 기관이 내린 
최종 결정(예: 추가 세금 부과 결정 또는 세금 관련 벌금 부과)을 OTA에 항소할 
수 있습니다. OTA는 다음 항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캘리포니아 주 세무국
(CDTFA) 및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(FTB)가 관리하는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
사항으로,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:

•	개인 소득세
•	기업 프랜차이즈세
•	판매세 및 사용세
•	유한책임회사(LLC) 세금 및 수수료
•	연료세 및 기타 소비세

항소 외의 다른 선택지
CDTFA(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, 
캘리포니아 조세수수료국)과 FTB(Franchise Tax Board, 프랜차이즈 세무국)
은 납세자가 세금의 적정 과세 및 벌금 부과에 관한 이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
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해당 기관들은 합의 프로그램, 양보 제안, 분할 납부 
계획을 제공합니다. OTA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. 납세자가 
OTA 항소 절차 이전이나 진행 중에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기로 
선택한 경우, OTA는 납세자와 세무 기관이 합의를 도출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
항소를 보류합니다.

조세심판국(Office of Tax 
Appeals, OTA)은 납세자와 
주 세무 기관 간의 세금 분쟁 
해결을 위한 중립적 기관으로 
설립되었습니다. OTA의 
목표는 다음과 같은 항소 
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

•	목표 – 사실에 근거하고 
법률에 부합하는 결정.

•	투명성 – 모든 사람이 접근 
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
절차와 결정.

•	접근성 – 납세자가 
스스로를 대리하거나 
선택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
있도록 허용하는 절차.



본사: 
400 R Street, Suite 460 
Sacramento, CA 95811

우편: 
P.O. Box 989880 

West Sacramento, CA 95798-9880

심리 장소

 Sacramento 
400 R Street, Suite 452 
Sacramento, CA 95811

Fresno 
855 M Street, Suite 960 

Fresno, CA 93721

Los Angeles 
12900 Park Plaza Drive, Suite 300 

Cerritos, CA 90703

전화: 916.492.2635 
팩스: 916.492.2089 

이메일: info@ota.ca.gov  
웹사이트: ota.ca.gov

조세심판국

항소 절차
납세자가 CDTFA 또는 FTB의 최종 조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
OTA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. 항소는OTA에 간단한 서면 요청서와 증빙 
서류를 첨부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. OTA 항소 절차는 OTA 규정(OTA 
웹사이트 ota.ca.gov 참조)에 따라 운영됩니다.
납세자는 선호하는 OTA 사무소에서 항소 관련 구두 심리를 요청하거나, 
OTA에 제출된 서면 문서만을 바탕으로 항소를 결정하도록 선택할 수 
있습니다. 납세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OTA는 항소에 대한 서면 결정문을 
발행합니다. 심리 전에 납세자는 모든 관련 서류를 OTA에 제출해야 하며, 
사전 심리 회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심리 패널
각 조세 항소는 세법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세 명의 공정하고 
전문적인 행정법 판사(administrative law judges, ALJ)로 구성된 
패널이 심리합니다. 심리를 위해 한 명의 ALJ가 주심 ALJ로 지정되지만, 
모든 패널 위원은 심리, 심의 및 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.
심리 후 절차
일반적으로 ALJ 패널은 심리 후 100일 이내에 서면 결정문을 작성하여 
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며, 납세자가 OTA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
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계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.


